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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새 만 금 개 발 청

수신 (주)산하첨단소재

(경유)

제목 (주)산하첨단소재 새만금산단 입주계약해지 처분 고지

1.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입주관리단-160(2026.2.4.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호, 

   1185(2026.4.10.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호 및 308(2026.5.6. 청문주재자 

의견서)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새만금산단

입주계약의 해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새만금산단 입주계약 해지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입주계약 체결 후 3년 내 공장 건설 미착수 및 공장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

 다. 처분의 법적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제1·2호

 라. 처분 대상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주)산하

첨단소재
장재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090

공장 건설 미착수

공장 준공 사실상 불가능
입주계약 해지

 마.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 「행정절차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분통지서가 도달된 때

 바. 기타 사항

   1)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입주관리단(☎ 063-733-1253, 111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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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장

주사 사무관
산업단지입주관

리단장

 2026. 5. 7.

정나래 이재호 최은국

협조자

시행 산업단지입주관리단-318 (2026. 5. 7.) 접수

우 5400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오식도동) / https//www.saemangeum.go.kr

전화번호 063-733-1253 팩스번호 063-733-1269 / jjwing@korea.kr / 비공개(7)

개인정보보호! 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